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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임시회의 개최 경과

○ 화 ‘도가니’ 상   2011  원 감사  거  아동․

애  상 죄 양형에 한 보다 엄 하고 단호한  하

는 민여  확산

○ 양형 원회 차원에   죄 양형   아동․ 애  상 

죄 양형 에  없는지 검  필 한 상황

○ 아동․ 애  상 죄 양형에 하여 보다 폭  민  여  수

 하여 공개 회  개 하는 안에 한 원회  사 결

 필

○ 원  러한 사항  심도 게 하  하여 2011. 10. 24. 

16:00에 5차 시회  개 하  결

II. 국 감사 보고

1.개요

○ 2011. 10. 5. 10:00( 원 401호 회 실)에 2011 도 감

사 실시

○ 원  직  ‘2011  양형 원회 주  활동’  보고하고, 감사 원

들  질 에 하여 답변함

2.주요 보고내용

○ 양형 원회 현황

○ 2011  양형 원회 주  활동

○ 향후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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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양 자료분  워크숍 개최

1.목

○ 주    통해 양형 료 사업  효 , 확 , 

통  향상

○  업 수행에 필 한 과 실 능  습득

○  업  에 한 식  감 고

2.일시․장소 등

○     시 : 2011. 10. 14.( ) ~ 10. 15.( )  【1  2 】

○      : 용  한화리 트(경 도 용 시 재)

○ 참     : 양형 료 (15 ), 양형 료 사과 직원(2 ), 통계

과 직원(1 )

               ※ 운 지원단 , 획운 과  참

3.주제발표

주      

1 운 검  충실화 안

2 운 검  신양형 보시스 과 한 실 연 민

3
양형  마 에  양형 사  통계  역할

 양형 사 용 안
창민

4 운 검시 본 죄 결 에 한 실  연 엄홍

5 운 검에 한  역할 황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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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 확 사건에 대한 양 자료조사 최종 분

1.개요

○  원에  2010. 1. ～ 2011. 6. 사 에 사  4,880건과 

2011. 8. 8. ～ 2011. 9. 9. 사 에 사  3,218건 등 체 8,098

건에 한 양형 료 사   결과  보고

○ 사 간상  약  하여 2011  양형 료 사는 5차 공청

회 상 죄  『 통, 폭 , ․경 , 지식재산 죄 』  한

2.분석 상

○ 2010. 1. ～ 2011. 6. 사 에 사  4,880건

○ 2011. 8. 8. ～ 2011. 9. 9. 사 에 사  3,218건

○ 죄 형별 현황

죄 피고 수( ) 비 (%)

통 죄 2,773 34.2

폭 죄 4,087 50.5

․경 죄 796 9.8

지식재산 죄 442 5.5

합  계 8,098 100.0

3.분석의 의의

○ 양형  연 시 활용할 수 는 폭  료  공

 3  양형   상 죄  죄 형 화, 죄 형별 형

량, 양형에 향  미 는 양형  , 양형 별 가  등  

하는  참고할 수 는 통계 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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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명 일  시 안  건

43차 문 원 

체회의
2011. 10. 17. 16:00

○ 범죄 양형기  보  방안 검토

○ 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

안 검토

4.분석 내용

○ 별책 ｢ 3  양형  상 죄 ⌟ 재  같

V. 문 원 업무 지원

○ 운 지원단( 획운 과, 통계 과)  원 체회   별회

 회 료 비, 회   등  지원업  수행하

○ 원 회  개  현황

VI. 양 에 한 문조사 비 상황 보고

○ 2011. 9. 16. 원회 36차 체회 에  「 사 실시계획  

건」 결

○ 2007 에 실시  사  항  참 하여 운 지원단에  

항 안  료

○ 사  등  폭 가하 고, 특  죄  양형에 한 식 

사  하여 항에 죄  사  폭 포함하여 

항 안 

○ 2011. 10. 24. ~ 10. 28.경  리 업체  용역계약 체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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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I. 각종 의견 수 및 처리

1.국회 여성가족 원회 의견 제출

○ 2011. 10. 20. 회 여 가 원회  ‘아동․청  상 죄

에 한 양형  개  건 ’라는 목  공  수

○ 양형 원회 5차 시회 에  아동․ 애  상 죄에 한 양

형  수  시 회 여 가 원회  견  하여 달라는 

내용  공

2.의견 내용

가. 아동․청   애  상 죄에 한 ‘감경 ’ 개  청

○ 현재 양형 에  13  미만 죄에  ‘ 수’, ‘처  원’, 

‘상당 액 공탁’, ‘진지한 ’, ‘형사처   없 ’ 등  감경

 보고 

○  료에  러한 감경 들  죄질  나쁜 죄

에게 지 죄  주는  효과가 

○ 라  미  아동․청  상  한 죄 에 해 는 

‘처  원’, ‘상당 액 공탁’, ‘진지한 ’, ‘형사처   없 ’  

감경 에  삭 해  것  청

나. ‘집행  ’에 한 ‘ 참 사 ’ 개  청

○ 현재 집행  에  13  미만 죄에  ‘동  과 없

고, 집행  상  과가 없 ’, ‘상당 액 공탁’, ‘ 수’, ‘진지한 

’ 등  참 사  고 나  삭 해  것  청

○ 특  ‘아동․청  보호에 한 ’상 아동․청  상 죄

가 19  미만  상  하고 에도 하고, ‘13  상 상

 한 경우 폭행․협  아닌 계․  사용한 경우’  집행

 참 사  하고 는 것에 해 는 진지한 검  청



-6-

다. 강간․강 행 양형 에  피해  연   개  청

○ ‘아동․청  보호에 한 ’에  19  미만  아동․청 에 

한 죄에 하여 별도  규  고 므  강간․강 행 

양형  함에 어 피해  연  ‘13  미만’과 ‘13  상’

 하는 것  당하므  개  망

라. 애  상 죄에  ‘항거 능’ 건  화 해  가능한 양

형   청

○ 애  상 죄에 한 ‘항거 능’ 건  하여 가해 에게 

죄  주고,  고한 피해 가 다시 고통 는  생하

고 므  동 건에 한 화 해  가능하도  양형  

하여 달라는 청

    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「아동․청소년 상 성범죄에 한 양형

기 개선 건의」 참조


